
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1동 공고 제2024-32호

공시송달 공고

  『장애인복지법』 제32조의3에 의거 장애인 자동차표지 반환 대상자에게 반납 

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

의거,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.

1. 공고명칭 : 장애인 자동차표지 반납 안내 공시송달

2. 공시송달대상 : 붙임 참조

3. 공고 기간 : 2024. 5. 13. ~ 2024. 5. 31. (18일간)

4. 공시송달 내용

  ○ 귀하의 자동차표지에 반납 사유[장애인의 자격변동(사망 혹은 재판정 미이행 

등 취소 사유)가 발생하여 『장애인복지법』 제32조의3에 의거, 기 발급받은 

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반납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, 2024. 5. 31.(금)까지 

풍덕천1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어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반납하여 주시기 

바랍니다. 자동차표지를 분실 또는 폐기 하였을 경우, 분실사유서를 작성하여 

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  ○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반납하지 않고 비장애인이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, 

『장애인복지법』 제90조 제3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, 

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5. 문 의 처 : 풍덕천1동 행정복지센터(☎ 031-324-8604)

풍덕천1동장



[붙 임 1]

공시송달 대상

대상자 주    소 자동차번호 표지번호 미배달 사유

최*철
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풍로 47, 

1**동 1**3호
54무64** 56400002017030**

2024-05-03

수취인불명 

권*식
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풍로23번길 

35, 1**동 **3호
01어29** 56400002018007**

2024-05-03

폐문부재 



[붙 임 2]

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 분실(폐기) 사유서 

분실(폐기)표지 차량번호

장애인

성  명

주민등록번호

주  소

  위의 본인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아래와 같이 분실(폐기)하였으며, 분실
(폐기)된 표지를 사용하거나 타인이 불법․부당하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모든 책임 및 
과태료 납부에 대해 본인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.

분실(폐기) 일시 

분실(폐기) 장소

분실(폐기) 사유

※ 장애인복지법 제39조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 등을 대여, 양도, 부당하게 사용

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·명칭 등을 사용한 경우 과태료 300만원 부과 및 형법상 공문조 위·

변조 및 규정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 ※                 

     20     .     .     .        

 신고자  성명 :   (서명 또는 인)
생년월일 : 

주소 :
연락처 : 

관계 : 

풍덕천1동장 귀하


